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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매입확약서

(이하 “매수인”이라 한다)은 주택도시보증공사(이하 “매도인”이라 한다)로부
터 아래와 같이 보증 대상 임대주택을 매입하기로 확약하며, (이하
“위탁자”라 한다)는 본 확약에 동의한다.

1. 보증의 보증사고(“매도인”의 보증약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
말한다)가 발생하여 “매도인”이 “위탁자” 대신에 대출금융기관 또는 임차인에게 변
제한 경우, “매수인”은 “매도인”의 요청에 따라 별첨 임대주택( 세대)을 감정가
격으로 매입한다. 다만, “매수인”이 임대주택 매입시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
환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에서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.
이 경우 감정가격은 매매계약 체결 전 3개월 이내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으로
하고, 감정평가 기관은 “매도인”과 “매수인”의 협의로 정하며 그 비용은 2분의 1씩 분
담하기로 한다.

2. “매수인”과 “매도인”은 매도인의 요청 후 2개월 이내에 임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
을 체결하고, 매수인은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한다. 다만, “매수인”과 “매도
인”이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- 매매계약 체결 시 : 매매대금의 10퍼센트
- 매매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: 매매대금의 90퍼센트

3. “매도인”이 매매대금으로, 보증사고에 따른 변제금을 회수(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
사고만 발생한 경우에는 변제금 회수 후 대출금을 상환한다)한 후 잔액이 있는 경
우에는 “매수인”에게 그 잔액을 지급하고, “매수인”은 “위탁자”에 대한 채권 회수
후 “위탁자”에게 지급하기로 한다.

4. “매수인”이 매입하는 임대주택에 법적인 하자가 발생한 경우, “위탁자”는 “매수인”
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“매수인”과 “위탁자”는 위 확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확약서 3부를 작성하여
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하고, 나머지 1부는 “매도인”에게 제출한다.

첨부 매입대상임대주택목록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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